
시설대여 조건사항
대전시립체육재활원 시설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승인함

승 인 조 건

제1조(사용권리 발생) 시설의 사용은 시설대관이 승인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발생한다.

제2조(사용목적 및 기간)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인원은 승인된 바에 따르도록 한다.

임차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초기사용일 이전이나 지정일 까지 납부하지 않을시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임차인 행위제한) 임차인은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체육재활원 행사 또는 시설공사 등 내부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사용허가 기간 내에 제4조의 제한행위를 한 즉시, 제9조 유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할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이용객의 안전대책수립 등 체육재활원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시설물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물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

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대관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대관신청내용 또는 승인조건을 달리하여 사용이 예측되는 경우

8. 지극히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체육재활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9.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10. 당초 승인내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1. 기타 시설물 대관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보상) 위 허가조건 2항의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임차인에

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그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임차인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 중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화재발생시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2. 시설물 파손 시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즉시 임대인과 협의 후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시, 감독) 임차인은 시설물 이용에 관하여 임대인의 지시,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시 유의점)

1. 다목적체육관 이용 시 반드시 실내 운동화 착용

2. 다목적체육관 바닥에 라인설치 및 일체의 고정물 설치금지

3. 시설물 바닥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 사용금지

4. 기물파손 시 즉시 변상 조치

5. 사용 후 정리정돈을 실시

6.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7. 시설물 내에서 취식 및 음주․흡연은 절대 금지

8. 비인가 전열기구 및 일체의 가스사용은 금지

제10조 (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과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시립체육재활원장의 결정에 따른

다.


